
세녹스 논쟁 - ② 석유사업법의 유사휘발유 해석

톨루엔 안 섞인 휘발유도 있나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지은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판매기업과 정부의 대립국면에 긴장감

이 팽팽하다.

세녹스 개발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환경부의 첨가제 규정에 부합하고 인증을 받은 만큼 불법제품

으로 낙인찍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 법령에는 첨가제를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 자동차의 연료에 소

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 이라고 규정돼 있

어 세녹스의 판매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의 판매를 앞두고 적법성 여부를 검토키 위해 산자부와 환경부 등에 수차례 문의했

으며, 문의과정에서 산자부가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환경부의 검사기준을 통과함으로써 자동차 연료용 다목

적 첨가제로 판매에 들어갔다.

국립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세녹스를 40% 혼합한 연료로 주행할 시 일산화탄소 34.7%, 탄화수소

와 질소산화물이 각각 25% 저감된 것으로 증명됐다.

세녹스의 배출가스 검사결과

구 분
배출가스 농도

매연(%)
CO(g/㎞) HC(g/㎞) NOx(g/㎞) PM(g/㎞)

첨가 전 1.76 0.16 0.07 - -
첨가 후 1.15 0.12 0.06 - -
증감률(%) ▽34.7 ▽25.0 ▽25.0 - -

† 1ℓ당 400㎖ 첨가 기준

자료) 국립환경연구원(2001.7.3)

그러나 산자부는 현행 석유사업법 제 26조에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 은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명백한 유사휘발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리플라이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가한 제품을 제 3의 법률로 단속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가 세녹스를 자동차용 연료로 혼동해 석유사업법을 임의로 적용

한 결과라는 것이다.

더욱이 산자부는 당초 세녹스의 성분을 용제(Solvent) 60%, 톨루엔 등 30%,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10%를 혼합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주체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2002년 7월19일 용제에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 약 29% 및 알콜

류 약 10%)이 혼합된 것으로 증기압, 색상 및 산소함량이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도 미달된다 고 통보함

과 동시에 방향족 화학물질 함량이 29%로 벤젠 0%, 톨루엔 10%, 자일렌 0%, 기타 방향족 화합물의 유기용

제가 19% 라고 회신하면서 산자부가 세녹스를 솔벤트와 톨루엔을 반반씩 섞어 제조하는 전형적인 가짜 휘발

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결국 세녹스에 첨가된 톨루엔은 10% 가량이며 이는 시중의 일반 휘발유에 포함된 톨루엔 비중과 별다른 차

이가 없다는 것이 프리플라이트의 주장이다.

오히려 휘발유에 약 20% 정도 포함돼 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벤젠이 세녹스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반박한다.

물론 세녹스 제조회사도 회사기밀을 이유로 첨가 물질에 대해 정확한 성분 분석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세녹스의 성분 혼합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돼 자동차 연

료로 사용되면 모두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만큼 세녹스가 명백한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보고 있다. 불법적

이고 객관적으로 정의되지도 않은 세녹스 성부 함량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느냐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

로 해석하는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규정짓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지

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은 이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정식 허가

를 받은 제품이어서 사실상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2003년 하반기부터 연료 첨가제의 혼

합 비율을 1% 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또 현재 10리터, 20리터 단위로 판매

되는 용기도 1리터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료 첨가제를 40% 비율로 휘발유에 섞어 쓰는 현재의 세녹스

주유 관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세녹스는 휘발유에 40% 이상을 첨가했을 때만 환경에 이로운 효

과가 있다.

혼합비율을 4대 6으로 하지 않으면, 즉 10%, 20%, 30%로만 혼합하면 오

히려 기존 휘발유에 비해 배출가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현재처

럼 휘발유와 각각 따로 주유할 시 혼합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관련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몰아가는 산자부와 근거가 없는 법에 의해서는 처벌받

을 수 없다는 프리플라이트의 논쟁은 3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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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형태로 유통되는 세녹스


